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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
< 근로기준법 제61조(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) 관련 >

1. 대상 근로자 

	성 명
	부 서
	사 번
	직 위

	
	
	
	



2. 2023.○○.○○.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○일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. 

<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>
	해 당 월
	지 정 일 자
	사 용 일 수

	월
	일
	일

	월
	일
	일

	월
	일
	일

	월
	일
	일

	월
	일
	일



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통보자:              (서명)


○○○○(주) 대표이사
안내사항
- 본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.03.30에 발간한 [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]에 첨부된 양식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본 양식의 개별 조항 및 안내글은 사용자 상황에 따라 수정·보완·삭제·변경될 수 있으며,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-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샤플앤컴퍼니는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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